
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지 제39호서식]        (앞쪽)

신고번호 : 제 2019 - 위생 - 수정구 - 004217 호

영 업 신 고 증
(일반음식점영업)

①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영업

② 영업소의 명칭 (상호) 오공식당

③ 성명 (대표자) 김 철 수

④ 생년월일 1982. 03. 15.

⑤ 영업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21, 1층 (단대동)

⑥ 영업장 면적 82.50 ㎡

⑦ 조건부 영업신고 여부 해당 없음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을
발급합니다.

2019 년 06 월 12 일

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
수정구청

직 인
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─────

〈유의사항〉
1. 영업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2. 영업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3.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·보관하여야 합니다(같은 법 제44조).
4.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·면적·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5. 영업의 양도·양수, 영업자의 지위승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6. 폐업하거나 영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폐업·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

210mm × 297mm [백상지 120g/㎡]


